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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고단 사 사 미2011 956 ,

피 고 인 이A

검 사

변 인 변 사 강종

판 결 고 2011. 10. 18.

피고인 징역 월에 처한다8 .

피고인 주식회사 행이 피해자 공업사업 동조합 상 한 양 청☆ ★

구소송 부산지 법원 가합 에 하여 주식회사 부 피해자에 한( 2003 5842) , 7●

억 만원 채권 양 았다고 주장하며 독립당사자 참가하여 부산지 법원3,600 (

가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 이에 한 지연2003 17845), 2004. 1. 16. 157,309,430

손해 지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 고 았다.

이에 하여 행 피고인 피해자가 모 항소하 나 부산고등, 2004. 11. 17.☆

법원 이들 항소를 모 각하 고 부산고등법원 나 참가 판결[ 2004 3949, 3956( ) ]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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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불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 상고하 다

그러나 주식회사 피해자에 한 채권에 하여는 행이 이미 2001. 11. 29.● ☆

청구 액 억 원 행 청구 액 원 각 채권가압2 , 2002. 8. 30. 180,355,487◇

부산지 법원 카단 카단 를 해 상태 실 피고인이 지( 2001 36212, 2002 29944)

있는 돈 없었다 이에 피고인 피해자 행과 행. , , 2005. 1.☆ ◇

승소 액 원에 소송 용 만원 공 한 나 지 원14. 157,309,430 495 152,359,430

원 행이 만원 행이 각 지 고 피고인과 피해자는82,359,430 , 7,000 ,☆ ◇

판결에 른 권리를 포 하는 신 이 써 행과 행 가압 는 실☆ ◇

것 하는 내용 합 를 하 고 이에 라 판결에 른 액 지 는,

소멸하 다.

사1.

피고인 같이 합 가 립하여 이상 판결에 한 돈 청구할 없

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하여 돈 지 있는 것처럼 부산지2009. 12. 22.

법원 망하여 피해자를 상 원 청구 액 하여 채권압347,481,446

추심명 신청하 고 이를 진 한 것 믿 부산지 법원 부, 2009. 12. 24.

채권압 추심명 부산지 법원 타채 아 피해자 각 행 계( 2009 29626)

좌를 압 한 후 피해자 신한 행계좌 에 원2010. 1. 18. (140-008-733063) 400,730

인출하여 이를 편취하 다.

사 미2.

피고인 판결에 한 집행권원이 여 히 효한 것처럼 망하여 부산지

법원에 강매경매를 신청하 고 이에 속 부산지 법원 부 피해자, 2010. 1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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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부산 사하구 동 공장용지 그 지상 공장건 계 구에15265.6 ,◆ ○○ ㎡

한 강 경매결 부산지 법원 타경 아 채권 원 편취하( 2010 711) 347,080,716

하 나 피해자가 이에 하여 이 를 하는 람에 그 뜻 이루지 못하고 미,

에 그쳤다.

증인 법 진1. C

피고인에 한 검찰 피 자신 조 이 진 부분1. ( C1, C )

임 에 한 경찰 진 조1. C2

이 에 한 경찰 진 조 진 부분1. C1 C

판결 사본 합 각 증1. , ,

각 소송진행내역 채권압 추심명 신청 각 부산지 법원 결 부동산등 부1. , , ,

등본 탄원 증거 추가 출 이 보충, , ,

사보고 사 쪽1. ( 102 )

범죄사실에 한 해당법조 택1.

법 조 항 사 징역 택 법 조 조 항 사 미347 1 ( , ), 352 , 347 1 (

징역 택, )

경합범가1.

법 조 단 조 항 조37 , 38 1 2 , 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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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망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보이지 아니하는 등,

종합하면 피고인 엄히 처벌하지 않 없다 다만 실 얻 이익이 많지 않. ,

고 인 등 루 참작하여 를 한다, 68 .

판사 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


